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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목부문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3 

적용방법

보완 1.3 적용방법

 7. 각 발주기관에서 3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

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대한 건설협회)에 제출한다.

 8.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

술을 발주청에서 활용한 경우, 발주청이 동 기술을 표준품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공시에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표준

품셈관리단체(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다.

 9. 표준품셈관리단체(대한건설협회)에서는 상기 8항의 품을 표준품셈 개

정절차에 따라 표준품셈의 “부록”에「참고품」으로 수록하여 발주청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3 적용방법

 7. 각 발주기관에서 3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

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 국건설기 술 연구원)에 제출한다.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4 

수량의 계산

보완 1-4 수량의 계산

 1 .  수 량 은 C. G. S 단 위로  사 용 한 다 .

 2- 9  (생 략)

1-4 수량의 계산

 1 .  “  삭  제  ”

 1 - 8  (현행과 같음)

1-8 

주요자재

보완 [참  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1 99 9 . 9. 9)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주

요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주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  제1 0조,  제21 조 참

조>

[참  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8. 24)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

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

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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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5-19

차수재공

보완 5-19 차수재공

 [주] ⑦시트의 규격은 두께 1.5㎜, 폭 4 . 5 ㎜ 를 기준한 것이다.

5-19 차수재공

 [주] ⑦시트의 규격은 두께 1.5㎜, 폭 4 . 5 m를 기준한 것이다.

6-1-9 

에폭시 콘크리트

17-7 

강형도장

보완 6-1-9 에폭시 콘크리트

17-7 강형도장

“ 계 령 공 ”

6-1-9 에폭시 콘크리트

17-7 강형도장

“ 도 장 공 ”

8-3 
깬돌 채취
8-4 
깬잡석 채취

보완 8-3 깬돌 채취
8-4 깬잡석 채취

  8-3 깬돌(割石)채취

(㎥당)

종별

뒤길이(㎝)

화 약

(㎏)

뇌 관

(개)

도화선

(m)

갱 부

(인)

할석공

(인)

대장 공

(인)

보통인부

(인)

35

45 (생 략)

55

60

    [주 ] ①～④  (생  략) 

  8-4 깬 잡석(雜割石)채취

(㎥당)

종 별
화 약

(㎏)

뇌 관

(개)

도화선

(m)

갱 부

(인)

할석공

(인)

대장 공

(인)

보통인부

(인)

수  량 (생 략)

   [주 ] ①～⑤  (생  략)

8-3 깬돌 채취
8-4 깬잡석 채취

  8-3 깬돌(割石)채취

(㎥당)

종별

뒤길이(㎝)

화 약

(㎏)

뇌 관

(개)

도화선

(m)

갱 부

(인)

할석공

(인)

특별 인 부

(인)

보통인부

(인)

35

45 (현행과 같음)

55

60

    [주 ] ①～④  (현행과 같음) 

  8-4 깬 잡석(雜割石)채취

(㎥당)

종 별
화 약

(㎏)

뇌 관

(개)

도화선

(m)

갱 부

(인)

할석공

(인)

특별 인 부

(인)

보통인부

(인)

수  량 (현행과 같음)

    [주 ] ①～⑤  (현행과 같음)



- 4 -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8-6

하천골재채취선

신설

(이월)

8-6 하천골재채취선

 1. 하천골재채취선 작업량

    Q = 
q․b․E
1,000

    여기서 Q : 시간당 준설량(㎥/hr)

            q : 하천골재채취선 1,000HP의 시간당 준설량(㎥/hr)

           b : 하천골재채취선의 마력(HP)

           E : 작업효율

 2. 하천골재채취선 1,000HP의 시간당 준설량(q표)

    

구 분 상 태 N치 100 150 200 300 400 500

모래질토사

연질

중질

경질

10이하

10～20

20이상

340

305

270

340

305

270

340

305

270

340

300

265

335

295

260

330

285

250

자갈섞인

모래질토사

연질

경질

30이하

30이상

180

150

180

150

180

145

165

140

160

130

150

120

  3. 작업효율(E)

     

유 속

천후, 

평면형상, 위치등

느림 보통 빠름

보      통

약간나쁘다

나  쁘  다

0.93

0.88

0.78

0.79

0.77

0.68

0.68

0.64

0.56

 4. 배사관 소모율

(시간당)

구 분 자갈함유량(%) 단위 소모율

모래질토사 - 개 1.7×10-4

자갈섞인

모래질토사

20이하 개 4.6×10
-4

20이상 개 13.9×10-4

 * 배사관규격 12“(14”)×12m×12mm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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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8-6

하천골재채취선

신설

(이월)  ㅇ 기계손료 

 (9100) 하천골재채취선

분류

번호

규격

(HP)

내용

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

비율

정비

비율

연간

관리

비율

시 간 당(10-7)

상각비

계  수

정비비

계  수

관리비

계  수
계

9100-

0008

0010

0012

0013

0014

0015

0016

800

1,000

1,200

1,300

1,400

1,500

1,6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0.9

0.9

0.9

0.9

0.9

0.9

0.9

0.85

0.85

0.85

0.85

0.85

0.85

0.85

0.14

0.14

0.14

0.14

0.14

0.14

0.14

375

375

375

375

375

375

375

354

354

354

354

354

354

354

283

283

283

283

283

283

283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1,012

 ㅇ 운전경비 

 (9100) 하천골재채취선

명 칭 단위

규  격

비고800

HP

1,000

HP

1,200

HP

1,300

HP

1,400

HP

1,500

HP

1,600

HP

주연료 ℓ/hr 123.8 152.4 208.3 225.4 242.6 259.8 276.9

잡재료 % 35 35 30 30 30 30 30
주연료

의%

준설선 기관사 〃 1 1 1 1 1 1 1 1교대

준설선 운전사 〃 1 1 1 1 1 1 1 〃

보통선원 〃 1 1 1 1 1 1 1 〃

[주] 잡재료는 윤활유, 구리스, 작동유 이외에 케이싱, 임펠라등의 소

모품비도 포함되어 있다.



- 6 -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8-6

하천골재채취선

신설

(이월)  ㅇ 건설기계가격

분류번호 가격(천원)

9100-0008

0010

0012

0013

0014

0015

0016

(562,656)

(753,321)

(795,900)

(863,278)

(929,684)

(996,090)

(1,062,496)

 (  )내는 국산기계 가격이며 원화(단위:천원)로 표시한 것이다.

     ※ 본 기준가격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10-10

모우터 그레이더

보완 10-10 모우터 그레이더

Q = 60×ℓ×D×H×f×E / P×cm

   H : 굴착 깊이 또는 흙고르기 두께(cm)

10-10 모우터 그레이더

Q = 60×ℓ×D×H×f×E / P×cm

   H : 굴착 깊이 또는 흙고르기 두께(m)

10-12

로울러

보완

(이월)

10-12 로울러

 2. 소요 다짐회수(N) 및 다짐두께(D)

공  종
다짐두께

(㎝)
다짐기계

규격

(Ton)

다짐

회수

다짐도

(%)

축  제 30
진동 로 울 러

(자 주 식)
1 0 6 8 5 이 상

   [주 ] ① 다짐 회수는  동일지 점을 하 중륜이  통과한  회수로  한다.

       ② 다 짐두께 는 다져 진 상태 의 두께 이다. 

10-12 로울러

 2. 소요 다짐회수(N) 및 다짐두께(D)

공  종
다짐두께

(㎝)
다짐기계

규격

(Ton)

다짐

회수

다짐도

(%)

축  

제

점성토 30
양족식로 울 러

(자 주 식)
1 9 5 9 0이 상

사질토 30
진동 로 울 러

타이 어 로 울 러

1 0

8 ～ 1 5

6

4
9 0이 상

   [주  ]① ,② (현행과 같음)

10-37

유압식압인인발기

보완 10-37 유압식압인인발기

가. 준비시간(Ts)

    Tc=0.52L+5.12  

10-37 유압식압인인발기

가. 준비시간(Ts)

    Ts=0.52L+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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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2-36

표시못

신설 12- 표시못 12-36 표시못

(개당)

 

구분 수량 단위 비고

보통인부
0.106 인 일반구간

0.036 인 도로구간  

   [주] ① 본품은 노면을 천공하고 관로표시못을 삽입 및 고정하는 것

이며, 보통인부 2인 1조로 계상된 것이다.

       ② 노면상태(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럭)에 따른 품은 동일

하다.

       ③ 본품은 트럭(1ton), 발전기(5kw), 드릴(358HP)를 기준한 것

으로 본 장비의 공구손료를 포함한 잡재료(채움모르타르)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신호수와 측량공을 각각 (0.053인:일반구

간, 0.018인:도로구간)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일반구간
골목길 또는 주택가에 소화전 또는 수도관로 표시

를 위해 표시못 위치가 산재되어 있는 구간

도로구간
일반도로 및 인도내에 표시못 위치가 밀집되어 있

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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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17

수심측럄 및 수중

지층탐사

보완

제  21 - 1 7  수 심 측 량  및  수 중 지 층 탐 사

1 .  계 획                                              (1건당)

종별 인원수 비고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

1

2

4

2.  왕복이 동                                           (1건당)

종별 인원수 비고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

2

3

6

3 .  해 상  기 준 점 측 량  

 가. 설표                                               (일당)

종별 인원수 비고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1

1

2

4

해상기준점6점

 나. 관측                                               (일당)

종별 인원수 비고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1

1

2

2

1개반 1일당 관측점 

3점

제  21 - 1 7  수 심 측 량  및  수 중 지 층 탐 사

작업구분
일

당

건

당

개

소

당

군

소

당

도

엽

당

인 원 수

비   고

특

급

기

술

자

고급

기술

자

중급

기술

자

초

급

기

술

자

인

부

잠

수

부

검

조

부

1. 계획 1 1 1 2 4

2. 왕복이동 1 1 2 3 6

3. 해상기준점측량

 가. 표지설치 1 1 1 2 4  해상기준점6점

 나. 관측 1 1 1 2 2
 1개반 1일당 관측점 

 3점

 다. 조정 및 분석 1 1 1 2  해상기준점3점

4. 해안선측량 1 1 1 2 2
 작업량4㎞

 [주]단, 다각측량품을

 별도 계상한다.

5. 조석 및 조류관측

 가. 조석관측

  (1)검조소 설치 1 1 1 3 1
 1개반 1일당 관측점 

 3점

  (2) 관측 1 10 30
 30일분 조석기록관측

[주]다만,조석 및 조류관측

만을 시행할 때 계상한다

  (3) 조화분석 1 1 1 2  30일분 조석기록분석

 나. 조류관측

  (1) 관측 1

1
1주야

(25시

간)

3

(관측)

  (2) 조류분해 1

1
(단기

조류

조화

분해)

1
4개 

주조(

항류

1일,

1/2일 

및 

1/4일)

산출

2

6. 저질조사 1 1 1 2 2 8개소기준

7. 노간출암조사 2 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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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17

수심측럄 및 수중지

층탐사)

보완
 다. 조정 및 분석                                      (일당)

종별 인원수 비고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

1

2

해상기준점 3점
 

4 .  해 안선  측 량                                        (일당)

종별 인원수 비고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1

1

2

2

작업량 4㎞

[주] 단, 다각측량품은 별도 계상한다.

5 .  조 석  및  조 류 관 측

 가. 조석관측                             

  (1) 검조소 설치                                   (개소당)

종별 인원수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잠  수  부

인      부

1

1

1

3

1개반 1일당 관측점 

3점
   

(2) 관측                                           (개소당)

종별 인원수 비고

중급기술자

검  조  부

10

30
30일분 조석기록관측

  

  [주]다만, 조석 및 조류관측만을 시행할 때 계상한다.

(3) 조화분석                                   (건당)

종별 인원수 비고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

1

2

30일분 조석 기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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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17

수심측럄 및 수중지

층탐사

보완
 나. 조류관측                                            (개소당)

종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관측
1

1주야(25시간)

3

(관측)

-

-

조류분해

1

(단기조류

조화분해)

1

4개 주조

(항류1일, 1/2일 

및 1/4일)산출

2

6 .  저 질 조 사

                                                        (일당)

종별 인원수 비고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1

1

2

2

8개소기준

7 .  노 간 출 암 조 사  

                                                    (2군소당)

종별 인원수 비고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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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17

수심측럄 및 수중지

층탐사

보완
 8. 수심측량

  가. (생 략)

  나. 측심작업 

   (1) 축척 1/10,000                                      (일당)

종별

인원수
비고

외업 내업

단빔 멀티빔 단빔 멀티빔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

-

1

2

1

1

2

-

-

1

1

2

1

4

4

5

  [주] 단, 축척은 1/10,000 이하일 때에는 1/10,000으로 본다.

   (2) 축척 1/5,000                                      (일당)

종별

인원수

비고외업 내업

단빔 멀티빔 단빔 멀티빔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

-

1

2

1

1

2

-

-

1.5

1.5

3

1

4.5

4.5

5

   (3) 축척 1/2,500                                     (일당)

종별

인원수

비고외업 내업

단빔 멀티빔 단빔 멀티빔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

-

1

2

1

1

2

-

-

2

2

4

1

5

5

5

 8. 수심측량

  가. (현행과 같음)

  나. 측심작업 

    (1)축척별                                                      (일당)

축 척 종 별

인 원 수

비 고외 업 내 업

단빔 멀티빔 단빔 멀티빔

1/10,000

특급기술자 1 1 - 1 [주]단 축척은 

1/10,000이하일 

때 에 는 1 / 1 0, 000

으로 본다

고급기술자 - 1 1 4

중급기술자 1 2 1 4

초급기술자 2 - 2 5

1/5,000

특급기술자 1 1 - 1

고급기술자 - 1 1.5 4.5

중급기술자 1 2 1.5 4.5

초급기술자 2 - 3 5

1/2,500

특급기술자 1 1 - 1

고급기술자 - 1 2 5

중급기술자 1 2 2 5

초급기술자 2 - 4 5

1/1,000

특급기술자 1 1 - 1

고급기술자 - 1 3 5

중급기술자 1 2 3 6

초급기술자 2 -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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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17

수심측럄 및 수중지

층탐사

보완
  (4) 축척 1/1,000                                          (일당)

종별

인원수
비고

외업 내업

단빔 멀티빔 단빔 멀티빔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

-

1

2

1

1

2

-

3

3

6

1

5

6

5

   (5)축척 및 측선 간격별 1일당 능률

축척 피치(m)
능률(km)

비고
단빔 멀티빔

1/10,000
100

50

21.6

18.0

37.2

29.6

1/5,000

100

50

25

21.6

18.0

16.0

37.2

29.6

22.4

1/2,500
50

25

18.0

16.0

29.6

22.4

1/1,000 10 10.0 18.4

  다. (생략)

 9. (생 략)

10. (생 략)

11. (생 략)

   (2)축척 및 측선 간격별 1일당 능률

축척 피치(m)
능률(km)

비고
단빔 멀티빔

1/10,000
100

50

21.6

18.0

37.2

29.6

1/5,000

100

50

25

21.6

18.0

16.0

37.2

29.6

22.4

1/2,500
50

25

18.0

16.0

29.6

22.4

1/1,000 10 10.0 18.4

  다.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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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24 수치지도작성

5. 도면제작편집

다. 자동 지도제작

신설 < 신 설 >  다. 자동 지도제작

   축척별시간당 작업량

                                                     (단위 : ㎢)

축척 1/5,000 비고

1시간당작업량 1.27

[주] ①  자 동  지 도 제 작  이 라  함 은 수 치 지 도  V er 2.0을  이 용 하 여   

       수 치 지 도  V er 2.0의  자 료 형 태 (N GI forma t)를  그 대로  유   

       지 하 면 서  도 면 제 작 편 집  파 일 을  만 드 는  작 업 을  말 한 다 .

    ②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 Ver2.0을 이용한 1/5,000도면제작 편집   

       시 적용한다.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④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지형종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계 수 1.16 1.11 1.00 1.00 0.80

    ⑤ 편집작업의 편성인원은 “2. 수동입력” 의 품을 적용한다.

    ⑥ 인쇄원판필름 작성품은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 및 난외주기  

       작성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  

       시한 공공측량 성과심사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도면제작편집파일

      ㉯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

  [설계예]

   ① 설계제원

    ㉮ 도면제작편집면적 : 586㎢(1/5,000, 100도엽)

    ㉯ 지도발행축척 : 1/5,000 지형도

    ㉰ 지형구분 : 시가지 40%, 교외지 25%, 구릉지 15%, 산악지 2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 급

기술자

정  보

처리기사

중  급

기능사
비고

1/5,000지형도 

자동지도제작
0.06인 0.06인 0.63인

 6.1㎢/(1.27㎢/시간×8시간)× 

 (0.4×1.16+0.25×1.11+0.15×1.0+0.2×0.8)=0.63일  

    ㉯ 기계비

구분 상각비 유지보수비 비고

컴퓨터 0.63일 0.63일 S/W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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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24 수치지도작성

6. 구조화편집

보완 21-24 수치지도작성

 21-24 6.구조화편집

 

 (생 략)

 <신 설>

21-24 수치지도작성

 21-24 6.구조화편집

  가 .  수 치 지 형 도

  (현행과 같음)

  나 .  수 치 지 형 도 (V e r 2. 0)

    (1 ) 기 존 수 치 지 형 도  활 용

(단위 : ㎢)

축  척 1/1,000 1/5,000 비  고

1시간당작업량 0.0107 0.174

[주] ① 수치지형도 Ver 2.0 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   

       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21-24 수치지형도 작성“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③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는 다음과 같다

지형계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비고

증감계수 0.3 0.6 1.0 1.5 6.0  

     ④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기술자

(정보처리)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계

참여비율

(%)
10 40 20 30 100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및 정리 작업이 포  

      함되어 있다.

    ⑥ 본 품은 1/1,000,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명세서에 의한   

      기본 속성에 대하여 편집하는 것이고 그 외의 속성을 입력하  

      는 경우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  

     시한 공공측량 성과심사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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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24 수치지도작성

 6. 구조화편집

보완

 < 신 설>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구조화편집 성과 파일

      ㉯ 수치지형도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

 [설계예]

    ① 설계제원

      ㉮ 구조화편집 면적 : 0.24㎢

      ㉯ 지도축척 : 1/1,000 수치지형도

      ㉰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

    ② 설계

      ㉮ 인건비

구분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중  급

기능사
비  고

구조화

편  집

6.21×0.1=

0.621

6.21×0.4=

2.484

6.21×0.2=

1.242

6.21×0.3= 

1.863

0.24㎢/(0.0107㎢/

시간×8시간)×(0.6÷

0.3+0.05÷0.6+0.15÷

1.5+0.2÷6.0)=6.21일

      ㉯ 기계비

구분 상각비 유지보수비 비고

컴퓨터 6.21일 6.21일 S/W포함

    (2) 신 규  작 업

                                                     (단위 : ㎢)

축  척 1/1,000 비  고

1시간당 작업량 0.004

[주] ① 본 품은 수치지형도 Ver2.0 제작시 정위치편집과 구조화편집  

        을 포함한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21-24 수치지도작성 “2” 수동입력을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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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24 수치지도작성

 6. 구조화편집

보완     

    ③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는 “6” 구조화편집 “나” 수치지형도     

       Ver 2.0(기존 수치지형도 활용)을 적용한다.

    ④ 작업반의 편성은 “6” 구조화편집 “나.” 수치지형도 Ver 2.0(기  

       존 수치지형도 활용)을 적용한다.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및 정리작업이 포함  

       되어 있다.

    ⑥ 본 품은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명세서에 의한 기본 속성  

       에 대하여 편집하는 것이고 그 외의 속성을 입력하는 경우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  

       시한 공공측량 성과심사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정위치편집 및 구조화편집 성과 파일

      ㉯ 수치지형도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

 [설계예]

    ① 설계제원

      ㉮ 편집면적 : 0.24㎢

      ㉯ 지도축척 : 1/1,000 수치지형도

      ㉰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

    ② 설계

      ㉮ 인건비

구  분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중  급

기능사
비고

구조화

편  집

16.62×0.1

=1.662

16.62×0.4=

6.648

16.62×0.2=

3.324

16.62×0.3

=4.986

0.24㎢/(0.004㎢/시

간×8시간)×(0.6÷0.

3+0.05÷0.6+0.15÷1.

5+0.2÷6.0)=16.62일

     ㉯ 기계비

구분 상각비 유지보수비 비고

컴퓨터 16.62일 16.62일 S/W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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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29-1

신규등록 측량(도해) 보완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적

요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등    사

소도작성

실지측량

원도작성

면적측정

조서작성

신청서작성

이동통지도작성

점    검

성과인계

0.11

0.17

0.12

(1.09)

0.12

0.13

0.03

0.03

0.03

0.03

0.03

1

1

1

1

1

1

1

1

1

1

1

1

1 (1.09)

0.03

0.11

0.17

0.12

0.03

0.12

(1.09)

0.13

0.03

0.03

0.03

(1.09)

자 료 조 사 (0.19) 1 (0.19)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0.09) 1 1 (0.09) (0.09)

등    사 (0.12) 1 (0.12)

준 비 도
작성 (0.10) 1 (0.10)

확인 (0.03) 1 (0.03)

실 지 측 량 0.73 1 1 1 0.73 0.73 0.73

성 과 설 명 0.08 1 0.08

결 과 도 작 성 (0.17) 1 (0.17)

면 적 측 정 (0.08) 1 (0.08)

성과도및조서작성 (0.06) 1 (0.06)

점     검 (0.10) 1 (0.10)

성 과 인 계 (0.08) 1 (0.08)

소

계

외업 (1.09) (1.09) (1.09) (1.09) 소  

계

외업 0.81 0.81 0.73 0.73

내업 0.80 0.03 0.43 0.34 내업 (1.02) (0.27) (0.60) (0.24)

합    계 1.89 1.12 0.43 1.43 1.09 합    계 1.83 1.08 0.60 0.97 0.73

[주] ➀ 신규등록 측량이라함은 지적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

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➁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하

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

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기준면적
1 2 3 4 5 6이상

기준면적계수 0.0 0.5 0.9 1.2 1.4 1.5 1+0.1n

[주] ➀ 본 품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

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도해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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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보완 ③ 본 품은 1/600정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에 따른 정도가 다

른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지역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적    요

정 도 계 수 0.00 0.05 0.27 0.23

④ 본 품은 군지역의 작업상 난이도를 기준하였으며 행정구역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적       요

난 이 도 계 수 0.00 0.30 0.44

⑤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신규등록 측량원도                          1부

  ㉯ 지적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1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⑦ 등록한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하며, 등록된 인접토지의 축척으로 측량한다.

⑧ 기초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초측량품셈을 별도 가산한다.

⑨ 도서를 등록하기 위하여 현지측량할 경우에는 도서측량에 필요한 

기계경비 및 선박 대여료를 별도 계상한다.

⑩ 기초측량이라 함은 지적법 제 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

측량과 지적도근측량을     말한다.

③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지역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내 용

 구 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신규등록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⑦ 기타사항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

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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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29-2 

신규등록 측량

(수치)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38) 1 (0.38)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0.14) 1 1 (0.14) (0.14)

등 사 (0.16) 1 (0.16)

준비도
작 성 (0.13) 1 (0.13)

확 인 (0.05) 1 (0.05)

실 지 측 량 0.97 1 1 1 0.97 0.97 0.97

성 과 설 명 0.11 1 0.11

결 과 도 작 성 (0.27) 1 (0.27)

면  적  측  정 (0.10) 1 (0.10)

성과도및조서작성 (0.10) 1 (0.10)

점   검 (0.17) 1 (0.17)

성 과 인 계 (0.10) 1 (0.10)

소 계

외  업 1.08 1.08 0.97 0.97

내  업 (1.60) (0.41) (1.00) (0.33)

합     계 2.68 1.49 1.00 1.30 0.97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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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신규등록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

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

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

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 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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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29-3 

시가지구획정리 신

규등록 측량(수치)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4.03) 1 (4.03)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3.42) 1 1 (3.42) (3.42)

현 장 조 사 4.82 1 1 1 4.82 4.82 4.82

등        사 (3.58) 1 (3.58)

지 구 계
준 비 도

작 성 (6.19) 1 (6.19)

확 인 (0.92) 1 (0.92)

가구점
측 량 13.22 1 1 1 1 13.22 13.22 13.22 13.22

계 산 (10.86) 1 1 (10.86) (10.86)

필계점
측 량 9.18 1 1 1 1 9.18 9.18 9.18 9.18

계 산 (9.44) 1 1 (9.44) (9.44)

중심점계산 (8.40) 1 1 (8.40) (8.40)

말박기

측  량

계 산 (10.89) 1 1 (10.89) (10.89)

측 량 21.39 1 1 1 1 21.39 21.39 21.39 21.39

좌 표 면 적 계 산 (8.43) 1 1 (8.43) (8.43)

결 과 도 작 성 (3.10) 1 1 (3.10) (3.10)

성 과 작 성 (18.22) 1 1 (18.22) (18.22)

조 서 작 성 (5.88) 1 1 (5.88) (5.88)

점        검 (5.01) 1 (5.01)

성  과  인  계 (2.58) 1 (2.58)

소  계
외  업 48.61 48.61 48.61 48.61 43.79

내  업 (100.95) (59.95) (92.44) (27.20)

합     계 149.56 108.56 141.05 75.81 43.79

[주] ➀ 본 품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시가지구획정리․공업단지 등)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2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2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

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

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용
구분 20만㎡ 이하

20만㎡ - 
50만㎡

50만㎡ - 
100만㎡

100만㎡ - 
200만㎡

200만㎡ - 
300만㎡

300만㎡ 
이상

계수 1.0 0.9 0.8 0.7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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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③ 필지가산계수

본 품은 1지구내의 필지수를 50필지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지구내

의 필지수가 50필지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필지수 50 이하 51-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0초과시 

매100필지마다

계수 0.00 0.05 0.10 0.15 0.20 0.25 0.05×n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측량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면적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거리계산부                 각1부

  ⓔ 측량결과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 측량종합도                                                 1부

  ⓗ 면적조서                                                   3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⑤ 기타사항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측량지구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

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

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말박기 측량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말박기 측량품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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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4 

경지구획정리 신규

등록 측량(수치)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3.40) 1 1 (3.40) (3.40)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2.63) 1 1 (2.63) (2.63)

현 장 조 사 3.90 1 1 3.90 3.90

등   사 (6.00) 1 1 (6.00) (6.00)

지 구 계
준 비 도

작 성 (7.83) 1 1 1 1 (7.83) (7.83) (7.83) (7.83)

확 인 (1.05) 1 (1.05)

필 계 점
측 량 21.73 1 1 1 1 21.73 21.73 21.73 21.73

계 산 (16.70) 1 1 (16.70) (16.70)

좌표면 적계산 (15.75) 1 1 (15.75) (15.75)

결 과 도  작 성 (3.03) 1 1 1 1 (3.03) (3.03) (3.03) (3.03)

성 과 작 성 (18.13) 1 1 1 1 (18.13) (18.13) (18.13) (18.13)

조 서 작 성 (5.88) 1 1 1 (5.88) (5.88) (5.88)

점        검 (5.65) 1 (5.65)

성 과 인 계 (1.40) 1 (1.40)

소  계
외 업 25.63 25.63 25.63 21.73 21.73

내 업 (87.45) (64.34) (79.35) (44.27) (34.87)

합     계 113.08 89.97 104.95 66.00 56.60

[주} ➀ 본 품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의 농어촌정비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

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

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

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용

 구분

100만㎡ 

이하

100만㎡

-300만㎡

300만㎡

-500만㎡

500만㎡

-800만㎡

800만㎡

-1000만㎡

1000만㎡ 

이상

계    수 1.0 0.9 0.8 0.7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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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필계점 측량부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측량결과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 측량종합도 1부

  ㉳ 면적조서 1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④ 기타사항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측량지구면적이 10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0㎡의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

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

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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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0-1 

등록전환 측량(도해)

보완  

   구 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적

요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  계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등    사

소도작성

실지측량

축    도

신    도

원도작성

면적측정

조서작성

신청서작성

이동통지도작성

점    검

성과인계

0.10

0.11

0.13

(1.33)

0.10

0.09

0.10

0.14

0.04

0.03

0.04

0.04

0.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33)

(0.10)

0.04

0.10

0.11

0.10

0.09

0.17

0.13

(1.33)

0.14

0.04

0.03

0.04

0.13

(1.33)

자 료 조 사 (0.26) 1 (0.26)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0.06) 1 1 (0.06) (0.06)

등     사 (0.11) 1 (0.11)

 준 비 도
작 성 (0.12) 1 (0.12)

확 인 (0.08) 1 (0.08)

신 도 축 도 (0.09) 1 (0.09)

실 지 측 량 0.50 1 1 1 0.50 0.50 0.50

성 과 설 명 0.05 1 0.05

결 과 도 작 성 (0.15) 1 (0.15)

면 적 측 정 (0.06) 1 (0.06)

성과도및조서작성 (0.06) 1 (0.06)

점     검 (0.08) 1 (0.08)

성 과 인 계 (0.05) 1 (0.05)

소
계

외업 (1.33) (1.33) (1.33) (1.33)
소계

외업 0.55 0.55 0.50 0.50

내업 1.09 0.04 0.67 0.38 내업 (1.12) (0.19) (0.75) (0.24)

합    계 2.42 1.37 0.67 1.71 1.33 합    계 1.67 0.74 0.75 0.74 0.50

[주] ➀ 등록전환 측량이라 함은 지적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

도에 옮겨 등록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➁ 본 품은 1필지당 3,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가산계

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기준면적계수 0.0 0.5 0.9 1.2 1.4 1.5 1+0.1n

[주] ➀ 본 품은 지적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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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➂ 본 품은 1/600정도를 기준하였으며, 축척에 따른 정도가 다른 때

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다.

           축척지역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적    요

정   도   계   수 0.00 0.05

④ 본 품은 군지역의 작업상 난이도를 기준하였으며 행정구역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다.

        구  분

 내   용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적       요

난  이  도  계  수 0.00 0.30 0.44

⑤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전환 측량원도                          1부

  ㉯ 지적도 등사도                              1부

  ㉰ 임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로 구분하며, 등록할 인접지의 축척으로 측량한다.

⑦ 기초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③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2400

계수 0.00 0.23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등사도 1부

㉰ 임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⑦ 기타사항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

비를 별도 계상한다.



- 27 -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0-2 

등록전환 측량(수치)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7) 1 (0.27)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0.06) 1 1 (0.06) (0.06)

등   사 (0.22) 1 (0.22)

준 비 도
작 성 (0.14) 1 (0.14)

확 인 (0.06) 1 (0.06)

실 지 측 량 0.46 1 1 1 0.46 0.46 0.46

성 과 설 명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21) 1 (0.21)

면  적  측  정 (0.06) 1 (0.06)

성과도및조서작성 (0.10) 1 (0.10)

점       검 (0.10) 1 (0.10)

성  과  인  계 (0.05) 1 (0.05)

소 계
외  업 0.52 0.52 0.46 0.46

내  업 (1.27) (0.21) (0.82) (0.30)  

합     계 1.79 0.73 0.82 0.76 0.46

[주] ➀ 본 품은 지적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

에 등록된 토지를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

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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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등사도 1부

  ㉰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

를 별도 계상한다.



- 29 -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1-1 

분할측량(도해)

보완

   구 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적

요

   

        구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  계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등    사

소도작성

실지측량

원도작성

면적측정

조서작성

신청서작성

이동통지도작성

점    검

성과인계

0.06

0.07

0.08

(0.64)

0.06

0.08

0.03

0.02

0.03

0.02

0.02

1

1

1

1

1

1

1

1

1

1

1

1

1 (0.64)

0.02

0.06

0.07

0.06

0.02

0.08

(0.64)

0.08

0.03

0.02

0.03

(0.64)

자 료 조 사 (0.20) 1 (0.20)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0.04) 1 1 (0.04) (0.04)

등     사 (0.10) 1 (0.10)

준 비 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6) 1 (0.06)

실 지 측 량 0.64 1 1 1 0.64 0.64 0.64

성 과 설 명 0.04 1 0.04

결 과 도 작 성 (0.10) 1 (0.10)

면 적 측 정 (0.04) 1 (0.04)

성과도및조서작성 (0.04) 1 (0.04)

점 검 (0.06) 1 (0.06)

성 과 인 계 (0.04) 1 (0.04)

소
계

외업 (0.64) (0.64) (0.64) (0.64)
소계

외업 0.68 0.68 0.64 0.64

내업 0.42 0.02 0.21 0.24 내업 (0.78) (0.14) (0.50) (0.18)

합    계 1.11 0.66 0.21 0.88 0.64 합    계 1.46 0.82 0.50 0.82 0.64

[주] ➀ 분할 측량이라 함은 지적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의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지적

측량을 말한다.

➁ 본 품은 분할후 1필지당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하였

으며, 분할후의 1필지의 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

하여 품을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기준면적계수 0.0 0.5 0.9 1.2 1.4 1.5 1+0.1n

➂ 본 품은 도해 및 수치측량에 이하여 작업한 품이다.

[주] ➀ 본 품은 지적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

해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

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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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보완 ④ 연속지 및 집단지의 체감계수 : 분할후 1필지아상 50필지까지의 

연속지 및 집단지의 본 품을 적용하며 51필지 이상 연속지 또는 집

단지인 때에는 본에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합산한 품으로 한다.

     내  용

 구 분

분할후50 

필지까지

분할후50

필지초과

분할후100

필지초과

분할후500

필지초과

분할후1000

필지초과
적  요

연속지분할

집단지분할

1.0

1.0

0.7

0.9

0.6

0.8

0.5

0.7

0.4

0.5

⑤ 본 품은 1/600정도를 기준하였으며, 축척에 따른 정도가 다른 때

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축척지역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적 요

정 도 계 수 0.00 0.05 0.33 0.23

⑥ 본 품은 군지역의 작업상 난이도를 기준하였으며 행정구역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적     요

난  이  도  계  수 0.00 0.30 0.44

⑦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분할측량원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⑧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하며, 분할전의 측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측량

한다.

⑨ 면적을 지정하여 분할측량할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에 

80% 상당액을 가산한다.

⑩ 연속지 분할측량이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도로, 하

천, 구거, 철도용지, 수도용지, 제방 및 기구계 분할측량지를 말한다.

⑪ 집단이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이상 접속 집단된 측량지를 

말한다.

⑫ 소관청이 다른 때에는 소관청별로 품을 계상한다.

⑬ 작업상 기초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초측량 품을 가산한다.

③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분할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⑦ 기타사항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경계선이나 면적지정 등으로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마다 기본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가산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

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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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1-2 

분할측량(수치)

보완

   구 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적

요

     구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  계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등    사

소도작성

실지측량

원도작성

면적측정

조서작성

신청서작성

이동통지도작성

점    검

성과인계

0.11

0.12

0.14

(1.08)

0.10

0.14

0.05

0.03

0.05

0.03

0.03

1

1

1

1

1

1

1

1

1

1

1

1

1 (1.08)

0.10

0.03

0.11

0.12

0.03

0.14

(1.08)

0.14

0.05

0.03

0.05

(1.08)

자 료 조 사 (0.22) 1 (0.22)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0.06) 1 1 (0.06) (0.06)

등     사 (0.08) 1 (0.08)

준 비 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6) 1 (0.06)

실 지 측 량 0.74 1 1 1 0.74 0.74 0.74

성 과 설 명 0.04 1 0.04

결 과 도 작 성 (0.16) 1 (0.16)

면 적 측 정 (0.06) 1 (0.06)

성과도및조서작성 (0.06) 1 (0.06)

점      검 (0.08) 1 (0.08)

성 과 인 계 (0.04) 1 (0.04)

소
계

외업 (1.08) (1.08) (1.08) (1.08)
소계

외업 0.78 0.78 0.74 0.74

내업 0.42 0.03 0.36 0.41 내업 (0.92) (0.18) (0.58) (0.22)

합    계 1.88 1.11 0.36 1.49 1.08 합    계 1.70 0.96 0.58 0.96 0.74

[주] ➀ 분할 측량이라 함은 지적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의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지적

측량을 말한다.

➁ 본 품은 분할후 1필지당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하였

으며, 분할후의 1필지의 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

하여 품을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기준면적계수 0.0 0.5 0.9 1.2 1.4 1.5 1+0.1n

➂ 본 품은 도해 및 수치측량에 이하여 작업한 품이다.

[주] ➀ 본 품은 지적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수

치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

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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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보완 ④ 연속지 및 집단지의 체감계수 : 분할후 1필지아상 50필지까지의 

연속지 및 집단지의 본 품을 적용하며 51필지 이상 연속지 또는 집

단지인 때에는 본에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합산한 품으로 한다.

     내  용
 구   분

분할후50 
필지까지

분할후50
필지초과

분할후100
필지초과

분할후500
필지초과

분할후1000
필지초과 적 요

연속지분할
집단지분할

1.0
1.0

0.7
0.9

0.6
0.8

0.5
0.7

0.4
0.5

⑤ 본 품은 1/600정도를 기준하였으며, 축척에 따른 정도가 다른 때

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축척지역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적  요

정 도 계 수 0.00 0.05 0.33 0.23

⑥ 본 품은 군지역의 작업상 난이도를 기준하였으며 행정구역별로 다

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적       요

난  이  도  계  수 0.00 0.30 0.44

⑦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분할측량원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⑧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하며, 분할전의 측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측량

한다.

⑨ 면적을 지정하여 분할측량할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에 

80% 상당액을 가산한다.

⑩ 연속지 분할측량이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도로, 하

천, 구거, 철도용지, 수도용지, 제방 및 기구계 분할측량지를 말한다.

⑪ 집단이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이상 접속 집단된 측량지를 

말한다.

⑫ 소관청이 다른 때에는 소관청별로 품을 계상한다.

⑬ 작업상 기초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초측량 품을 가산한다.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분할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경계선이나 면적지정 등으로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마다 기본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가산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

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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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1 

경계복원측량(도해)

보완

   구 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적

요

     구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  계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료조사

등    사

소도작성

실지측량

원도작성

점    검

성과인계

0.05

0.07

0.07

(0.51)

0.04

0.03

0.03

1

1

1

1

1

1

1

1 1 (0.51)

0.03

0.05

0.07

0.04

0.03

0.07

(0.51) (0.51)

자 료 조 사 (0.24) 1 (0.24)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0.06) 1 1 (0.06) (0.06)

등     사 (0.11) 1 (0.11)

 준 비 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8) 1 (0.08)

실 지 측 량 0.53 1 1 1 0.53 0.53 0.53

성 과 설 명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09) 1 (0.09)

성과도및조서작성 (0.05) 1 (0.05)

점      검 (0.04) 1 (0.04)

성 과 인 계 (0.06) 1 (0.06)

소
계

외업 (0.51) (0.51) (0.51) (0.51)
소계

외업 0.59 0.59 0.53 0.53

내업 0.29 0.03 0.19 0.07 내업 (0.83) (0.16) (0.58) (0.15)

합    계 0.80 0.54 0.19 0.58 0.51 합    계 1.42 0.75 0.58 0.68 0.53

[주] ➀ 경계복원 측량이라 함은 지적법 제32조 제2항제4호의 규

정에 의하여 지적법 제2조제9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을 말한다.

➁ 본 품은 기준면적은 1필지당 토지는 500㎡, 임야는 5,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기준면적계수 0.0 0.5 0.9 1.2 1.4 1.5 1+0.1n

➂ 본 품은 평판측량에 의하여 작업한 품이다.

[주] ➀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지적법 제32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적법 제2조제9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

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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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보완 ④ 본 품은 1/600정도를 기준하였으며, 축척에 따른 정도가 다른 때

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다. 

      축척지역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적   요

정  도  계  수 0.00 0.05 0.33 0.23

⑤ 본 품은 군지역의 작업상 난이도를 기준하였으며 행정구역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가산한다.

       구  분
 내   용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적       요

난 이 도 계 수 0.00 0.30 0.44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원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⑦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하며, 등록된 동일한 축척으로 측량한다.

⑧ 좌표라 함은 지적법 제2조 제8호에 의하여 지초점 또는 경계상 

굴곡점의 위치를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⑨ 이 품의 측량에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를 발급 요청할 경우에

는 이 품에 의한 측량비에 100%를 가산한다.

⑩ 경계정정측량을 할 경우에는 본 품을 적용한다.

⑪ 경계분쟁으로 인하여 현장에 2회 이상 출장할 경우에는 측량에 

따른 품을 별도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⑫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점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경우에는 이 품

에 80%를 가산한 품으로 한다.

⑬ 작업상 기초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초측량 품을 별도 가산한

다.

③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경계복원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

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⑥ 측점계수

본 품은 5점의 경계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경계점

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점이하 6점-10점 11점-15점 16점-20점 21점-25점 26점-30점

30점초과시

매5점마다

계수 0.00 0.05 0.10 0.15 0.20 0.25 0.05×n

⑦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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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보완 ⑧ 기타사항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

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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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2 

경계복원 측량(수치)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5) 1 (0.25)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0.06) 1 (0.06)

등        사 (0.07) 1 (0.07)

준 비 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6) 1 (0.06)

실 지 측 량 0.78 1 1 1 0.78 0.78 0.78

성 과 설 명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14) 1 (0.14)

성과도및조서작성 (0.05) 1 (0.05)

점       검 (0.06) 1 (0.06)

성  과  인  계 (0.06) 1 (0.06)

소  계
외  업 0.84 0.84 0.78 0.78

내  업 (0.85) (0.18) (0.58) (0.15)

합     계 1.69 1.02 0.58 0.93 0.78

[주] ➀ 본 품은 수치지역의 필지를 지적법 제32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법 제2조제9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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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경계복원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

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측점계수

본 품은 5점의 경계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경계점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점이하 6점-10점 11점-15점 16점-20점 21점-25점 26점-30점
30점초과시

매5점마다

계수 0.00 0.05 0.10 0.15 0.20 0.25 0.05×n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⑦ 기타사항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

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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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지적삼각측량

보완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적요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  계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준비

답    사

선    점

거리측정

조    표

관    측

계    산

성과정리

점    검

0.60

1.78)

1.21)

5.84)

6.05)

4.22

1.28

1.4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60

1.78)

1.21)

5.84)

6.05)

4.22

1.28

1.48

0.60

1.78)

1.21)

5.84

6.05

4.22

1.28

1.78)

5.84)

6.05)

5.84)
)는

외업임

자 료 조 사 (1.48) 1 1 1 (1.48) (1.48) (1.48)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1.13) 1 1 (1.13) (1.13)

답 사 2.78 1 1 1 2.78 2.78 2.78

선 점 1.57 1 1 1 1.57 1.57 1.57

조     표 3.65 1 1 1 1 3.65 3.65 3.65 3.65

관     측 3.74 1 1 1 3.74 3.74 3.74

계     산 (1.65) 1 1 (1.65) (1.65)

등     사 (1.48) 1 (1.48)

준 비 도
작 성 (1.74) 1 (1.74)

확 인 (0.26) 1 (0.26)

기지부합여부확인 3.22 1 1 1 3.22 3.22 3.22

성 과
작 성

계 산 부 (1.48) 1 (1.48)

대 장 (1.70) 1 (0.70)

점     검 (0.78) 1 (0.78)

성 과 인 계 (0.44) 1 (0.44)

소
계

외업 14.88) 14.88) 14.88)
소계

외업 17.22 1.57 14.96 14.96 13.39 3.65

내업 7.58 7.58 6.10 내업 (11.14) (3.65) (6.18) (5.31) (1.74)

합    계 22.46 22.46 20.98 합       계 28.36 5.22 21.14 20.27 15.13 3.65

[주] ① 지적삼각 측량이라 함은 지적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 

기초측량이며 평면직각 종횡선 좌표로 산출한다.

②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여점 3, 구접 7)

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지적삼각 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본 품으로 한다.

④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수수료는 본품의 50%를 적용한다. 단, 지

적법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지

적삼각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측량품을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점측량 실

시에 따른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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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⑤ 본 품은 작업지역의 표고 500m미만인 경우을 기준으로 한 것이

며, 500m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값 이내를 가산할 수 있다.

표  고  명 가  산  범  위 비     고

500m~ 1,000m

1 ,000m이 상

20%

40%

⑥ 본 품은 점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도에서부터 가산한 것이며, 점

간이동 및 자재운반 등에 따르는 차량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별채보상비, 재료의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수부                                   1부

  ㉯ 지적삼각측량 계산부                        1부

  ㉰ 지적삼각망도                               1부

  ㉱ 점의조서                                   1부

⑨ 관측기계는 10초독 이상의 정밀기계를 사용하며, 광파기 및 전파

기에 의할 때에는 광파기 전파기에 의한 품으로 한다.

⑩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

도로 계상한다.

② 표고계수

본 품은 작업지역의 표고 500m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500m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값 이내를 가산할 수 있다.

표  고  명 가 산 범 위 비   고

500m～1,000m

1,000m이상

20%

40%

③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부 1부

㉯ 지적삼각측량 계산부 1부

㉰ 지적삼각망도 1부

㉱ 점의조서 1부

④ 기타사항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여점 3점, 구점 5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수수료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적

용한다. 다만, 지적법령에 의거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삼각측량방

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측량품을 적용한다.

․벌채보상비, 재료의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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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지적도근측량

보완

   구 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적

요

     구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  계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계획준비

답    사

선    점

거리측정

조    표

관    측

계    산

성과정리

점    검

1.19

(4.83)

(3.31)

(5.51)

(9.20)

7.69

3.30

3.3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19

(4.83)

(3.31)

(9.20)

7.69

3.30

3.33

1.19

(4.83)

(3.31)

(9.20)

7.69

3.30

(4.83)

(5.51)

(9.20)

(3.31)

(5.51)

(9.20)

(3.31)

자 료 조 사 (1.12) 1 1 (1.12) (1.12)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0.56) 1 1 1 (0.56) (0.56) (0.56)

답     사 0.84 1 1 1 0.84 0.84 0.84

선     점 1.96 1 1 1 1 1.96 1.96 1.96 1.96

관     측 3.92 1 1 1 3.92 3.92 3.92

계     산 (1.68) 1 1 (1.68) (1.68)

등     사 (1.12) 1 (1.12)

준 비 도 작 성 (1.12) 1 (1.12)

기지부합여부확인 2.24 1 1 1 2.24 2.24 2.24

성 과 작 성 (1.12) 1 1 (1.12) (1.12)

점     검 (0.56) 1 (0.56)

성 과 인 계 (0.56) 1 (0.56)

소
계

외업 (22.85) (17.34) (22.85) (19.54) (18.02) (3.31)
소계

외업 8.96 1.96 8.96 8.96 7.00 1.96

내업 (7.84) (2.24) (3.92) (5.60) (1.12)내업 15.51 15.51 12.18

합    계 38.36 32.85 35.03 19.54 18.02 3.31 합    계 16.80 4.20 12.88 14.56 8.12 1.96

[주] ① 지적도근측량이라 함은 지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을 말한다.

②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도근점 160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본 품에는 지적도근측량을 위한 지적삼각측량 품이 포함되지 않

았으므로 지적삼각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 표시를 하기 위한 재료 표지대는 포함되

지 않았다.

⑤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구릉지에 있어서는 20% 이내

로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 실시

에 따른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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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⑥ 본 품은 방위각에 의한 2등 도선을 기준하였으며, 배각법에 의하

여 작업할 경우에는 다음의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구           분 방 위 각 법 배   각   법 적       요

1 등 도 선

2등 도 선

0.3

0.00

0.40

0.20

⑦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수부                                   1부

  ㉯ 지적도근측량계산부                         1부

  ㉰ 지적도근망도                               1부

⑧ 점간거리는 평균 50m~100m를 기준으로 하였다.

⑨ 거리측정은 직접측정으로써 2회이상 측정정한 것이며, 광파기 또

는 전파기를 상용할 때에는 전파기 또는 광파기에 의한 품으로 한다.

⑩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

도로 계상한다.

② 가산계수

방위각법에 의한 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배각법에 의하여 측

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계수 비고

방위각법 0.00

배각법 0.37

③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부 1부.

㉯ 도근측량부 1부.

㉰ 도근망도           1부.

④ 기타사항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도근점 50점을 기준

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는 지적도근측량을 위한 지적삼각측량 품이 포함되지 않았으

므로 지적삼각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 표시를 하기 위한 재료 표지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거리측정 등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

측장비로 한다.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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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1 

지적도작성

보완

   구 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적

요

   구 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  계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등    사 0.11 1 1 0.11 0.11 데 이 터 확 인 (0.20) 1 1 (0.20) (0.20)

( )는 

내업

임

자 료 변 환 (0.03) 1 (0.03)자    사 0.09 1 0.09

도 곽 구 획 (0.02) 1 (0.02)착    묵 0.35 1 0.35

도 면 작 성 (0.25) 1 (0.25)
주    기 0.22 1 0.22

대 조 수 정 (0.10) 1 1 (0.10) (0.10)

점     검 (0.02) 1 1 (0.02) (0.02)대조수정 0.09 1 1 0.09

성 과 인 계 (0.01) 1 1 (0.01) (0.01)
합    계 0.86 0.86

합     계 (0.63) (0.32) (0.63)

[주] ① 지적도 작성은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도면과 임야복구 측량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적도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본 품은 지적도 1매 100필지를 기준하였으며, 기준필지 이하는 기준

필지로 적용하고, 기준필지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

상한다.

가산횟수(n)
구  분 0회 1 2 3 4 5이상

계   수 0.0 0.5 0.9 1.2 1.5 1+0.1n

③ 본 품은 1/600정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에 따른 정도가 다른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지역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적 요

계   수 0.0 0.05 0.33 0.23

④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  사  도                           1부

   ㉯ 지  적  도                           1매

⑤ 지적도를 작성할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⑥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작성은 수공으로 한 것이다.

[주] ① 본 품은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도면과 임야복구측량 등으로 인하

여 새로이 지적도를 작성하는 때 작업 품이다.

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도 1매.

④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적도를 작성할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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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2 

지적도 재작성

보완

   구 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적

요

   구 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  계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기

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등    사 0.11 1 1 0.11 0.11 데 이 터 확 인 (0.07) 1 1 (0.07) (0.07)

( )는 

내업

임

자    사 0.15 1 0.15 도 면 작 성 (0.34) 1 (0.34)

착    묵 0.42 1 0.42
대 조 수 정 (0.10) 1 1 (0.10) (0.10)

성 과 작 성 (0.13) 1 (0.13)

주    기 0.28 1 0.28 점     검 (0.02) 1 1 (0.02) (0.02)

대조수정 0.11 1 1 0.11 0.11 성 과 인 계 (0.02) 1 1 (0.02) (0.02)

합    계 1.07 0.22 1.07 합     계 (0.68) (0.21) (0.68)

[주] ① 지적도 재작성은 지적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적공부

가 더럽혀지거나 헐어져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경우 새로이 지적도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

다.

② 본 품은 지적도 1매 100필지를 기준하였으며 기준필지 이하는 기준

필지로 적용하고, 기준필지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

상한다.

가산횟수(n)

구  분
0회 1 2 3 4 5이상

계   수 0.0 0.5 0.9 1.2 1.5 1+0.1n

③ 본 품은 1/600정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에 따른 정도가 다른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지역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적    요

계   수 0.00 0.05 0.33 0.23

④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  사  도                           1부

   ㉯ 지  적  도                           1매

⑤ 지적도를 재작성할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⑥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재작성은 수공으로 한 것이다.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적공부가 더럽

혀지거나 헐어져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경우 새로이 지적도를 작

성하는 때 작업하는 품이다.

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도 1매.

④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적도를 재작성할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재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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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6-3 

도면작성

보완

   구 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적

요

   구 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  계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등    사 0.06 1 0.06
등     사 (0.25) 1 (0.25)

( )는 

내업

임

제     도 (0.34) 1 (0.34)
착    묵 0.09 1 0.09

주    기 0.05 1 0.05

대 조 수 정 (0.03) 1 (0.03)

성 과 작 성 (0.13) 1 (0.13)

대조수정 0.03 1 0.03

점     검 (0.02) 1 (0.02)

성 과 인 계 (0.01) 1 (0.01)

합    계 0.23 0.23 합     계 (0.78) (0.78)

[주] ①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인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1/600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른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가산한다.

축척지역별

구  분

1/500

1/600

1/1,000,1/1,200

1/2,400
1/3,000 1/6,000 적 요

계   수 0.00 0.05 0.33 0.23

③ 특수용지를 사용하는 도면작성시에는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④ 기준규격의 1/4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의 50% 의 값을 곱

한 품으로 한다.

⑤ 성과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도면 사본  1부

[주] ①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 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②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도면 사본 1부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한 것이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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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7-1 

지적현황 측량(도해)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자  료  조  사 (0.22) 1 (0.22)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6) 1 1 (0.06) (0.06)

등       사 (0.12) 1 (0.12)

준 비 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6) 1 (0.06)

실  지  측  량 0.52 1 1 1 0.52 0.52 0.52

성 과 설 명 0.04 1 0.04

결 과 도 작 성 (0.12) 1 (0.12)

면  적  측  정 (0.04) 1 (0.04)

성과도및조서작성 (0.04) 1 (0.04)

점       검 (0.04) 1 (0.04)

성 과 인 계 (0.02) 1 (0.02)

소  계
외 업 0.56 0.56 0.52 0.52

내 업 (0.82) (0.12) (0.58) (0.18)

합     계 1.38 0.68 0.58 0.70 0.52

[주] ➀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지적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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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③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지적현황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 면적계산부 1부

⑦ 기타사항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경계선이나 면적지정 등으로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마다 기본품에 의

한 측량비의 40%의 값을 가산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

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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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7-2 

지적현황 측량(수치)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자  료  조  사 (0.26) 1 (0.26)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7) 1 1 (0.07) (0.07)

등     사 (0.09) 1 (0.09)

준 비 도
작 성 (0.11) 1 (0.11)

확 인 (0.07) 1 (0.07)

실 지  측 량 0.53 1 1 1 0.53 0.53 0.53

성 과 설 명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19) 1 (0.19)

면  적  측  정 (0.04) 1 (0.04)

성과도및조서작성 (0.07) 1 (0.04)

점     검 (0.05) 1 (0.05)

성 과  인 계 (0.05) 1 (0.05)

소  계
외  업 0.59 0.59 0.53 0.53

내  업 (1.00) (0.17) (0.68) (0.19)

합     계 1.59 0.76 0.68 0.53 0.72   

 

[주] ➀ 본 품은 수치지역에서 지적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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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지적현황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⑥ 기타사항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경계선이나 면적지정 등으로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마다 기본품에 의

한 측량비의 40%의 값을 가산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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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8-1 

택 지 개 발 예 정 지 적

좌표도 작성업무 

측량(지구계점)

신설

       구   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3.33) 1 1 1 (3.33) (3.33) (3.33)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93) 1 1 (0.93) (0.93)

현 장  조  사 0.70 1 1 1 0.70 0.70 0.70

등       사 (2.33) 1 1 1 (2.33) (2.33) (2.33)

준 비 도
작 성 (2.95) 1 1 1 (2.95) (2.95) (2.95)

확 인 (0.82) 1 (0.82)

지 구 계  측 량 14.63 1 1 1 1 14.63 14.63 14.63 14.63

예정면적산출 (1.45) 1 1 1 (1.45) (1.45) (1.45)

예정결과도작성 (3.89) 1 1 1 (3.89) (3.89) (3.89)

성 과  작 성 (9.87) 1 1 1 (9.87) (9.87) (9.87)

점 검 (0.96) 1 (0.96)

성 과 인 계 (1.19) 1 (1.19)

소  계
외  업 15.33 15.33 15.33 15.33 14.63

내  업 (27.72) (27.72) (24.75) (23.82)

합      계 43.05 43.05 40.08 39.15 14.63

[주] ① 본 품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계점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적

좌표도 작성업무의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2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2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

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

를 적용하지 않는다. 

20만㎡

이하

20만㎡ - 

50만㎡

50만㎡ -

-100만㎡

100만㎡-

200만㎡

200만㎡ -

300만㎡

300만㎡

이상

1.0 0.9 0.8 0.7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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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예정지적좌표계산부                         1부

  ⓑ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1부

  ⓒ 지구계 예정도(1/500 또는 1/1000)                     1부

  ⓓ 지구계 예정종합도                                   1부

  ※ 본 품에 없는 성과작성 요구시 별도의 품을 가산한다.

④ 기타사항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측량지구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해당하는 측량비

를 적용한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

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등의 측량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는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지구계점 측량업무 이외의 품은 포

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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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8-2 

택 지 개 발 예 정 지 적

좌표도 작성업무 

측량(전체지구)

신설

        구  분

 작업별

일 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5.33) 1 1 1 (5.33) (5.33) (5.33)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1.68) 1 1 (1.68) (1.68)

현 장  조  사 2.19 1 1 1 2.19 2.19 2.19

등        사 (3.31) 1 1 1 (3.31) (3.31) (3.31)

준 비 도
작 성 (5.26) 1 1 1 (5.26) (5.26) (5.26)

확 인 (0.62) 1 (0.62)

지 구계  측 량 20.83 1 1 1 1 20.83 20.83 20.83 20.83

중심점

측  량

계  산 (31.04) 1 1 1 (31.04) (31.04) (31.04)

말박기 10.77 1 1 1 1 10.77 10.77 10.77 10.77

가구점

측  량

계  산 (23.85) 1 1 1 (23.85) (23.85) (23.85)

말박기 9.62 1 1 1 1 9.62 9.62 9.62 9.62

필계점

측  량

계  산 (19.36) 1 1 1 (19.36) (19.36) (19.36)

말박기 8.08 1 1 1 1 8.08 8.08 8.08 8.08

예정면적산출 (10.21) 1 1 1 (10.21) (10.21) (10.21)

예정결과도작성 (12.03) 1 1 1 (12.03) (12.03) (12.03)

성  과 작  성 (32.43) 1 1 1 (32.43) (32.43) (32.43)

점        검 (3.59) 1 (3.59)

성 과  인 계 (2.03) 1 (2.03)

소  계
외  업 51.49 51.49 51.49 51.49 49.30

내  업 (150.74) (150.74) (144.50) (142.82)

합      계 202.23 202.23 195.99 194.31 49.30

[주] ① 본 품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전체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적

좌표도 작성업무의 측량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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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② 면적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2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2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

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

를 적용하지 않는다. 

20만㎡

이하

20만㎡ -

50만㎡

50만㎡ -

100만㎡

100만㎡ -

200만㎡

200만㎡ -

300만㎡

300만㎡

이상

1.0 0.9 0.8 0.7 0.6 0.5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예정지적좌표계산부                               1부

  ⓑ 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1/500 또는 1/1000)                   1부

  ⓒ 중심점, 가구점, 필계점 예정좌표계산부                    각1부

  ⓓ 지구, 가구, 필지별 예정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각1부

  ⓔ 예정지적좌표도(1/500 또는 1/1000)                          1부

  ⓕ 예정종합도(폴리에스테필름)                                 1부

  ※ 본 품에 없는 성과작성 요구시 별도의 품을 가산한다.

④ 기타사항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측량지구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해당하는 측량비

를 적용한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

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등의 측량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본 품에는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지구계점, 중심점, 가구점, 필계점

측량업무 이외의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심점, 가구점, 필계점에 대한 계산과 말박기측량을 구분하여 품을 

적용할 수 있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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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9-1 

자동제도(좌표독취)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4) 1 (0.04)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3) 1 1 (0.03) (0.03)

좌  표  독  취 (0.37) 1 (0.37)

도면작성편집 (0.15) 1 (0.15)

대  조  수  정 (0.09) 1 (0.09)

성  과  작  성 (0.06) 1 (0.06)

점       검 (0.07) 1 (0.07)

성  과  인  계 (0.02) 1 (0.02)

합      계 (0.83) (0.21) (0.65)

  

[주] ①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② 성과품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좌표를 독취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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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9-2 

자동제도(좌표입력)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자  료  조  사 (0.05) 1 (0.05)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3) 1 1 (0.03) (0.03)

좌  표 입  력 (0.31) 1 (0.31)

도  면  작  성 (0.19) 1 (0.19)

대  조  수  정 (0.07) 1 (0.07)

성  과  작  성 (0.05) 1 (0.05)

점        검 (0.03) 1 (0.03)

성 과 인 계 (0.01) 1 (0.01)

합      계 (0.74) (0.14) (0.63)

[주] ①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② 성과품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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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39-3 

자동제도(파일제공)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5) 1 (0.05)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0.04) 1 1 (0.04) (0.04)

데이터 편집 (0.09) 1 (0.09)

도 면 작 성 (0.06) 1 (0.06)

대 조 수 정 (0.08) 1 (0.08)

성 과 작 성 (0.07) 1 (0.07)

점       검 (0.03) 1 (0.03)

성 과 인 계 (0.03) 1 (0.03)

합      계 (0.45) (0.15) (0.34)

[주] ①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② 성과품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좌표파일을 제공받아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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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0 

도시계획선(인선)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자  료  조  사 (0.09) 1 (0.09)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0.03) 1 1 (0.03) (0.03)

등   사 (0.13) 1 (0.13)

도 시 계 획선 인 선 (0.11) 1 (0.11)

대  조  수  정 (0.07) 1 (0.07)

점        검 (0.04) 1 (0.04)

성 과 인 계 (0.03) 1 (0.03)

합      계 (0.50) (0.17) (0.36)

[주] ①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②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방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선을 도면에 인선한 품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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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1-1 

축척변경 측량(도

해지역에서 도해지

역으로)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41) 1 (0.41)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0.08) 1 1 (0.08) (0.08)

현  장  조  사 0.26 1 1 0.26 0.26

등   사 (0.06) 1 (0.06)

준 비 도
작 성 (0.08) 1 1 (0.08) (0.08)

확 인 (0.02) 1 (0.02)

신 도 축 도 (0.03) 1 (0.03)

실  지  측  량 0.43 1 1 1 0.43 0.43 0.43

경 계 점  결 정 (0.35) 1 1 (0.35) (0.35)

결 과 도  작 성 (0.04) 1 1 (0.04) (0.04)

성 과 작 성 (0.13) 1 1 (0.13) (0.13)

점       검 (0.01) 1 (0.01)

성 과 인 계 (0.02) 1 (0.02)

소  계
외  업 0.69 0.69 0.69 0.43

내  업 (1.23) (0.48) (1.15) (0.28)

합           계 1.92 1.17 1.84 0.71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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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축척변경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축척변경 

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

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

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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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1-2 

축척변경 측량(도

해지역에서 수치지

역으로)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4) 1 (0.04)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0.01) 1 1 (0.01) (0.01)

현  장  조  사 0.22 1 1 0.22 0.22

등   사 (0.01) 1 (0.01)

현  지  측  량 0.56 1 1 1 1 0.56 0.56 0.56 0.56

좌  표  계  산 (0.19) 1 (0.19)

좌 표 전 개 (0.02) 1 (0.02)

경 계 점 조 정 (1.08) 1 1 (1.08) (1.08)

면 적 계 산 (0.20) 1 1 (0.20) (0.20)

결 과 도  작 성 (0.04) 1 1 (0.11) (0.11)

성 과 작 성 (0.05) 1 1 (0.08) (0.08)

점       검 (0.01) 1 (0.01)

성 과 인 계 (0.02) 1 (0.02)

소  계
외  업 0.78 0.78 0.78 0.56 0.56

내  업 (1.67) (1.12) (1.72) (0.41)

합     계 2.45 1.90 2.50 0.97 0.56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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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③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축척변경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⑤ 기타사항

  ․본 품은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축척변

경 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

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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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2-1 

시설편입지 면적측

정(도해)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0) 1 (0.20)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4) 1 1 (0.04) (0.04)

등   사 (0.10) 1 (0.10)

준 비 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10) 1 (0.10)

면  적  측  정 (0.04) 1 (0.04)

성과도및조서작성 (0.04) 1 (0.04)

점        검 (0.05) 1 (0.05)

성 과 인 계 (0.05) 1 (0.05)

합      계 (0.78) (0.14) (0.50) (0.18)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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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③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시설편입지의 면적측정할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

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시설편입지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성과도                                             1부

③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지역에 대하여 작업한 품이다.

  ․시설편입지의 면적측정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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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2-2 

시설편입지 면적측

정(수치)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 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자  료  조  사 (0.22) 1 (0.22)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0.06) 1 1 (0.06) (0.06)

등   사 (0.08) 1 (0.08)

준 비 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16) 1 (0.16)

면  적  측  정 (0.06) 1 (0.060

성과도및조서작성 (0.06) 1 (0.06)

점       검 (0.06) 1 (0.06)

성 과 인 계 (0.06) 1 (0.06)

합      계 (0.92) (0.18) (0.58) (0.22)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②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시설편입지의 면적측정할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

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

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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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시설편입지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성과도 1부

④ 기타사항

  ․본 품은 수치지역에 대하여 작업한 품이다.

  ․시설편입지의 면적측정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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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3-1 

도시계획선명시

측량(도해)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

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4) 1 (0.24)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0.06) 1 1 (0.06) (0.06)

등     사 (0.11) 1 (0.11)

 준 비 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8) 1 (0.08)

실 지 측 량 0.53 1 1 1 0.53 0.53 0.53

성 과 설 명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09) 1 (0.09)

성과도및조서작성 (0.05) 1 (0.05)

점      검 (0.04) 1 (0.04)

성 과 인 계 (0.06) 1 (0.06)

소계
외  업 0.59 0.59 0.53 0.53

내  업 (0.83) (0.16) (0.58) (0.15)

합    계 1.42 0.75 0.58 0.68 0.53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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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도시계획명시측량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측점계수

본 품은 5점의 도시계획 명시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도시계획 명시점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점이하 6점-10점 11점-15점 16점-20점 21점-25점 26점-30점

30점초과시

매5점마다

계수 0.00 0.05 0.10 0.15 0.20 0.25 0.05×n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도시계획선명시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⑦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지역의 도시계획 명시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도시계획 명시측량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1필지의 면적은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구획된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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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3-2 

도시계획선명시

측량(수치)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5) 1 (0.25)

( )는 

내업

임

계 획 준 비 (0.06) 1 1 (0.06) (0.06)

등        사 (0.07) 1 (0.07)

 준 비 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6) 1 (0.06)

실 지 측 량 0.78 1 1 1 0.78 0.78 0.78

성 과 설 명 0.06 1 0.06

결 과 도 작 성 (0.14) 1 (0.14)

성과도및조서작성 (0.05) 1 (0.05)

점       검 (0.06) 1 (0.06)

성  과  인  계 (0.06) 1 (0.06)

소  계
외  업 0.84 0.84 0.78 0.78

내  업 (0.85) (0.18) (0.58) (0.15)

합     계 1.69 1.02 0.58 0.93 0.78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

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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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③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도시계획명시측량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④ 측점계수

본 품은 5점의 도시계획 명시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도시계획 명시점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점이하 6점-10점 11점-15점 16점-20점 21점-25점 26점-30점

30점초과시

매5점마다

계수 0.00 0.05 0.10 0.15 0.20 0.25 0.05×n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도시계획선명시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본 품은 수치지역의 도시계획 명시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도시계획 명시측량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1필지의 면적은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구획된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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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4 

지 적 불 부 합 지 조 사 

측량(도해)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19) 1 (0.19)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3) 1 1 (0.03) (0.03)

등   사 (0.06) 1 (0.06)

준 비 도
작 성 (0.04) 1 (0.04)

확 인 (0.01) 1 (0.01)

실  지  측  량 0.36 1 1 1 0.36 0.36 0.36

결 과 도  작 성 (0.16) 1 1 (0.16) (0.16)

면  적  측  정 (0.08) 1 1 (0.08) (0.08)

성과도및조서작성 (0.12) 1 1 (0.12) (0.12)

점       검 (0.04) 1 (0.04)

성 과 인 계 (0.05) 1 (0.05)

소  계
외  업 0.36 0.36 0.36 0.36

내  업 (0.78) (0.13) (0.64) (0.40)

합          계 1.14 0.49 1.00 0.76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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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불부합지측량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

되 어  동 일 한  작 업 과정으 로  계 속 하 여  측 량 업 무 를  수 행할  수  있 는  경 우 , 

다 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불부합지조사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

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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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5-1 

등록사항정정 측량

(도해)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79) 1 (0.79)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17) 1 1 (0.17) (0.17)

등   사 (0.14) 1 (0.14)

준 비 도
작 성 (0.06) 1 (0.06)

확 인 (0.11) 1 (0.11)

실  지  측  량 0.31 1 1 1 0.31 0.31 0.31

결 과 도  작 성 (0.11) 1 1 (0.11) (0.11)

면  적  측  정 (0.06) 1 1 (0.06) (0.06)

성과도및조서작성 (0.07) 1 1 (0.07) (0.07)

점        검 (0.03) 1 (0.03)

성 과 인 계 (0.04) 1 (0.04)

소  계
외  업 0.31 0.31 0.31 0.31

내  업 (1.58) (0.35) (1.34) (0.30)

합        계 1.89 0.66 1.65 0.61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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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사항정정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

되 어  동 일 한  작 업 과정으 로  계 속 하 여  측 량 업 무 를  수 행할  수  있 는  경 우 , 

다 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사항정정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지역의 등록사항정정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

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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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5-2 

등록사항정정 측량

(수치)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20) 1 (0.20)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8 1 1 (0.08) (0.08)

등   사 (0.09) 1 (0.09)

준비도
작 성 (0.23) 1 (0.23)

확 인 (0.21) 1 (0.21)

실  지  측  량 0.32 1 1 1 0.32 0.32 0.32

결 과 도  작 성 (0.22) 1 1 (0.22) (0.22)

면  적  측  정 (0.19) 1 1 (0.19) (0.19)

성과도및조서작성 (0.21) 1 1 (0.21) (0.21)

점        검 (0.11) 1 (0.11)

성 과 인 계 (0.06) 1 (0.06)

소  계
외  업 0.32 0.32 0.32 0.32

내  업 (1.60) (0.46) (0.99) (0.85)

합     계 1.92 0.78 1.31 1.17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

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 분

 내 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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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③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사항정정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

되 어  동 일 한  작 업 과정으 로  계 속 하 여  측 량 업 무 를  수 행할  수  있 는  경 우 , 

다 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구분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사항정정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⑤ 기타사항

  ․본 품은 수치지역의 등록사항정정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

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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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6 

도면확대․축소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신도․축도 (0.19) 1 (0.19)
( )는 

내업임
점       검 (0.07) 1 (0.07)

합       계 (0.26) (0.26)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③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에 의하여 작업한 품이다.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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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7 조서작성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인부

자 료 조 사 (0.01) 1 (0.01)

( )는 

내업임

조 서 작 성 (0.01) 1 (0.01)

점       검 (0.01) 1 (0.01)

성 과 인 계 (0.01) 1 (0.01)

합      계 (0.04) (0.02) (0.02)

[주] ①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면적조서 1부

② 기타사항

․본 품은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도로편입지, 하천편입지 등에 대한 

전필별 조서작성에 따른 작업 품이다.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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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1-48 

도면복사(A2)

신설

          구 분

 작업별

일수

인   원    수

비고

1일당 합계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산업

기사

지적

기능

사

인부

자  료  조  사 (0.01) 1 (0.01)

( )는 

내업임

작 업 계 획 (0.01) 1 1 (0.01) (0.01)

복       사 (0.28) 1 1 (0.28) (0.28)

복  사  대  조 (0.01) 1 (0.01)

성 과 인 계 (0.01) 1 (0.01)

합      계 (0.32) (0.31) (0.30)

①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도면사본 1부

②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도 또는 임야도면을 전자복사기에 의하여 복사한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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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부문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3 

적용방법

보완 1.3 적용방법

 7. 각 발주기관에서 3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

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대한 건설협회)에 제출한다.

 8.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

술을 발주청에서 활용한 경우, 발주청이 동 기술을 표준품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공시에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표준

품셈관리단체(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다.

 9. 표준품셈관리단체(대한건설협회)에서는 상기 8항의 품을 표준품셈 개

정절차에 따라 표준품셈의 “부록”에「참고품」으로 수록하여 발주청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3 적용방법

 7. 각 발주기관에서 3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

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 국건설기 술 연구원)에 제출한다.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4 

수량의 계산

보완 1-4 수량의 계산

 1 .  수 량 은 C. G. S 단 위로  사 용 한 다 .

 2- 9  (생 략)

1-4 수량의 계산

 1 .  “  삭  제  ”

 1 - 8  (현행과 같음)

1-8 

주요자재

보완 [참  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1 99 9 . 9. 9)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주

요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주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  제1 0조,  제21 조 참

조>

[참  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8. 24)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

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

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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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4-5-4

제초 및 풀깍기

보완

(100㎡당)

종 별 보통인부 종 별 보통인부

잔디(대)깎기

기계사용잔디깎기

0.3～0.4

0.15～0.2

제초

제초(여자인부)

제초(잡초가 적은지역)

0.5～1.0

1.5～2.0

0.3～0.6

[주] ① 기계사용시 돌이 섞여 있는 지역에는 남자 0. 1 인,  여자 0. 3 ～0. 4   

       인이 따로 소요된다.

    ② “생략”

4-5-4

제초 및 풀깍기

4-5-4

제초 및 풀깍기

(100㎡당)

종 별 보통인부 종 별 보통인부

잔디깎기

기계사용잔디깎기

0.3～0.4

0.15～0.2

제초

“삭제”

제초(잡초가 적은지역)

0.5～1.0

“삭제”

0.3～0.6

[주]①기계사용시 돌이 섞여 있는 지역에는 0. 1 인을 추가 계상한다.

    ② “현행과 같음”

20-3 

 도배바름

보완 2. 장판지

(㎡당)

초배지

(㎡)

재배지

(㎡)

정벌  및  바 름

(㎡)

장판지

(㎡)

풀

(㎏)

도배공

(인)

보통인부

(인)

1.2 1.2 1.1 1.1 0.1～0.25 0.05～0.1 0.05～0.1

2. 장판지

(㎡당)

초배지

(㎡)

재배지

(㎡)

정벌 밑바 름

(㎡)

장판지

(㎡)

풀

(㎏)

도배공

(인)

보통인부

(인)

1.2 1.2 1.1 1.1 0.1～0.25 0.05～0.1 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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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계설비부문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3 

적용방법

보완 1.3 적용방법

 7. 각 발주기관에서 3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

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대한 건설협회)에 제출한다.

 8.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

술을 발주청에서 활용한 경우, 발주청이 동 기술을 표준품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공시에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표준

품셈관리단체(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다.

 9. 표준품셈관리단체(대한건설협회)에서는 상기 8항의 품을 표준품셈 개

정절차에 따라 표준품셈의 “부록”에「참고품」으로 수록하여 발주청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3 적용방법

 7. 각 발주기관에서 3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

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 국건설기 술 연구원)에 제출한다.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4 

수량의 계산

보완 1-4 수량의 계산

 1 .  수 량 은 C. G. S 단 위로  사 용 한 다 .

 2- 9  (생 략)

1-4 수량의 계산

 1 .  “  삭  제  ”

 1 - 8  (현행과 같음)

1-8 

주요자재

보완 [참  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1 99 9 . 9. 9)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주

요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주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  제1 0조,  제21 조 참

조>

[참  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8. 24)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

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

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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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3-1-1

위생기구 설치

보완

(이월)
3-1-1 위생기구 설치

(개당)

종  별 위생공 보통인부

동양식대변기(하이탱크용)

동양식대변기(F.V용)

양식대변 기 (로 탱 크 용 )

양식대변기(F.V용)

1.46

1.1

1 . 7 6

1.17

0.3

0.22

0. 3 7

0.29

[주] ① 본 품에는 지지철물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에는 벽체에 구멍을 뚫고 목심을 박는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샤워장치(매립형)의 품은 매립배관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3-1- 1 위생기구 설치

(개당)

종  별 위생공 보통인부

동양식대변기(하이탱크용)

동양식대변기(F.V용)

양식대변기(로탱크용)

양식대변기(F.V용)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주] ①, ②, ③, ④ “현행과 같음”

3-1-2 대변기 설치

(개당)

구  분 위생공 보통인부

동양식대변기 (하이탱크용)

동양식대변기 (F.V용)

양식대변기 (로탱크용)

양식대변기 (F.V용)

1.46

1.1

1.76

1.17

0.3

0.22

0.37

0.29
  

   [주] ①  본  품 은 대변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멘트 충진,  스 리 브설

치 ,  소 운 반 이  포 함 되 어  있 다 .

       ②  본  품 은 앵글밸브,  탱 크 ,  연결 관  설치 가  포 함 되 어  있 다 .

       ③  본  품 은 통 수 시 험 및  조 정이  포 함 된  것 이 다 .

      ④  공 동 주 택 에  설치 하 는  경 우 는  다 음을  적 용 하 며 ,  작 업 범 위

는  상 기 내 용 과 동 일 하 다

                                                        (개당)

 구     분 위생공 보통인부

양식대변기 (로탱크용) 0. 7 2 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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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5-1

소각로 설치 

보완

(이월)

5-1 소각로 설치

1. 공정별 설치

  “생   략"

2. 사용장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지  게  차 5ton 대 1

크  레  인

30ton 대 1

50ton 대 1

150ton 대 1

200ton 대 1

타워크레인 32ton 대 1

윈      치 3ton 대 1

용  접  기 15KVA 대 2

[주] ①, ② “ 생 략 ”

③ 본 장비는 소각로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임으로  현장 여건․

작업조 건 등 에 따 라 필 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 한다.

5-1 소각로 설치

1. 공정별 설치

  “ 현행과 같음 ”

2. 사용장비

“현행과 같음”

[주]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본 장비는 소각로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 인 장 비를 나열한  

것으 로 현장여 건 및  작 업조건 등에  따 라 필 요한 장비를 선 택

하여  적 용할 수 있으며 ,  본 장비 이외에  필 요한 장비가  있 을  

경우  별도  계상 한다.

5-2

폐열보일러 설치

보완

(이월)

5-2 폐열보일러 설치

1. 공정별 설치

  “생   략"

2. 사용장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지  게  차 5ton 대 1

크  레  인

150ton 대 1

200ton 대 1

300ton 대 1

타워크레인 30ton 대 1

윈      치 3ton 대 1

용  접  기 15KVA 대 6

  [주] ①, ② “ 생 략 ”

  ③ 본 장비는 폐열보일러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임 으로 현장

여건․작업 조건 등 에 따 라 필요 한 장 비가 있 을 경 우 별도  

계상 한다.

5-2 폐열보일러 설치

1. 공정별 설치

  “ 현행과 같음 ”

2. 사용장비

“현행과 같음”

  [주]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본 장비는 폐열보일러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 인  장 비를  

나 열한  것 으 로  현장 여 건 및  작 업 조 건 등 에  따 라  필 요 한  

장 비를  선 택 하 여  적 용 할  수  있 으 며 ,  본  장 비 이 외 에  필 요

한  장 비가  있 을  경 우  별 도  계 상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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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5-4

반건식 반응탑 설치 

보완 5-4 반건식 반응탑 설치

1. 공정별 설치

작    업    구    분 직    종 단  위 수  량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 생 략” “생략” “생략”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

고 목재를 정리함

“ 생 략” “생략” “생략”

∘표면손질 “ 생 략” “생략” “생략”

∘현장교정

  -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잡기

“ 생 략” “생략” “생략”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

“ 생 략” “생략” “생략”

∘소운반

  - 작업 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조/ton

0.62

0.20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용접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

〃

조/ton

0.94

1.25

1.01

1.13

∘본체 설치

  - 반응물 배출장치(Lump Crusher) 

및 Rotary Valve 설치 포함

    ※ 소석회 분무장치 제외

플랜트기계설치공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용접공

특별인부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

〃

〃

〃

조/ton

1.78

0.54

0.92

1.53

1.85

0.48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 생 략” “생략” “생략”

 [주] ①, ②, ③ “생략”

5-4 반건식 반응탑 설치

1. 공정별 설치

“현행과 같음”

 [주]  ①,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기계운전조는 작업조건 및 설치물량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 84 -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5-4

반건식 반응탑 설치 

보완 2. 사용장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크레인 250톤 대 1

타워 크레인 30톤 대 1

지게차 7.5톤 대 1

용접기 15KVA 대 2

[주] ① 본 장비는 반건식 반응탑 조립․설치시, 일반적 으로 사용하 는  

장비이므로  현장 여건,  작 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 한 장 비 및  규

격을  별도  계상 할 수  있다 .

2. 사용장비

“현행과 같음”

[주] ① 본 장비는 반건식 반응탑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 적인 장 비를  

나열한  것 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 건 등에 따 라 필요한  장비

를 선택하 여 적용 할 수 있으 며,  본  장비 이외 에 필요 한 장비

가 있 을 경 우 별 도 계 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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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5-5

탈질설비 설치 

보완 5-5 탈질설비 설치

1. 공정별 설치

작    업    구    분 직    종 단  위 수  량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생략” “생략” “생략”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

하고 목재를 정리함

“생략” “생략” “생략”

∘표면손질 “생략” “생략” “생략”

∘소운반

  - 작업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조/ton

0.66

0.21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

“생략” “생략” “생략”

∘현장교정

  - 수송 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잡기

“생략” “생략” “생략”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용접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

〃

조/ton

1.91

2.04

3.93

1.32

∘Inner Plate 및 Hanger 조립

  - Suspention Device 조립 포함

“생략” “생략” “생략”

∘용접손질

  - 용접 Joint 부위 용접효율을 높이

기 위함

“생략” “생략” “생략”

∘본체 설치

  - Reactor 설치 포함

플랜트기계설치공

플랜트제관공

비계공

특별인부

플랜트용접공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

〃

〃

〃

조/ton

4.28

0.54

1.66

2.28

3.97

4.07

5-5 탈질설비 설치

1. 공정별 설치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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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5-5

탈질설비 설치 

보완

작    업    구    분 직    종 단  위 수  량

∘용접손질

  - 용접 Joint 부위 용접효율을 높이

기 위함

“생략” “생략” “생략”

∘본체 설치

  - Reactor 설치 포함

플랜트기계설치공

플랜트제관공

비계공

특별인부

플랜트용접공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

〃

〃

〃

조/ton

4.28

0.54

1.66

2.28

3.97

4.07

∘Sealing 용접

  - 용접용 Support 설치 및 운반포함

“생략” “생략” “생략”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생략” “생략” “생략”

 [주] ①, ②, ③ “생략”

2. 사용장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크 레 인 200톤 대 1

지 게 차 5톤 대 1

용 접 기 15KVA 대 2

[주] ① 본 장비는 탈질설비 조립․설치시 일반 적으로  사용하 는 장비이

므로 현장여 건,  작업 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 및 규격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

[주]  ①,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기계운전조는 작업조건 및 설치물량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2. 사용장비

“ 현행과 같음 ”

[주] ① 본 장비는 탈질설비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 적인 장비를 나열

한 것 으로 현장 여건 및 작업조 건 등 에 따라 필요한  장 비를  

선택하 여 적 용할 수 있 으며,  본  장비 이외 에 필 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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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5-6

여과집진기 설치

보완 5-6 여과집진기 설치

1. 공정별 설치

작    업    구    분 직    종 단  위 수  량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생략” “생략” “생략”

∘포장해체 “생략” “생략” “생략”

∘기초작업 및 표면손질

  - Chipping 및 Grouting 등
“생략” “생략” “생략”

∘본체조립․설치

  - Frame, Shell Plate 등 설치포함

  - 펄스유닛 조립․설치

철골공

비계공

플랜트기계설치공

플랜트용접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

〃

〃

〃

조/ton

3.39

1.89

3.28

2.43

4.02

0.81

∘비산재 배출장치 조립․장치

  - 비산재 사일로, 시멘트 사일로 설

치 포함

“생략” “생략” “생략”

∘휠터백 및 백케이지 조립․설치

  - 지상교정, 조양․기기 설치포함

  - Leveling 재교정후 Setting 포함

“생략” “생략” “생략”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생략” “생략” “생략”

 [주] ①, ②, “생략”

5-6 여과집진기 설치

1. 공정별 설치

“ 현행과 같음 ”

[주]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기계운전조는 작업조건 및 설치물량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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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5-6

여과집진기 설치

보완

2. 사용장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지  게  차 5톤 대 1

크  레  인 50톤 대 1

크  레  인 100톤 대 1

크  레  인 200톤 대 1

타워크레인 30톤 대 1

용  접  기 15KVA 대 3

[주] ① 본 장비는 여과집진기 설치시 일반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이 므로 현장여 건,  작업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 및 규격을  

별 도 계 상할 수 있 다.

2. 사용장비

“ 현행과 같음 ”

[주] ① 본 장비는 여과집진기 조립․설치에 대한 기 본적인  장비를 나

열한 것 으로 현장 여건 및 작업조 건 등 에 따라 필요한  장 비를  

선 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 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 을 경 우 별 도 계 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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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5-7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설

치

보완 5-7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설치

1. 공정별 설치

작    업    구    분 직    종 단  위 수  량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생략” “생략” “생략”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

하고 목재를 정리함

“생략” “생략” “생략”

∘기초작업 및 표면손질

  - Chipping 및 Grouting 등
“생략” “생략” “생략”

∘반응조제 및 탱크류 조립․설치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용접공

플랜트기계설치공

비계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

〃

〃

〃

조/ton

1.93

1.93

0.96

0.96

1.93

0.96

∘소석회, 활성탄 공급설비 조립․설치

플랜트기계설치공

비계공

플랜트용접공

특별인부

건설기계운전조

인/ton

〃

〃

〃

조/ton

3.47

1.74

1.74

2.6

0.96

∘혼합기, 이젝터, 로타리밸브 설치 “생략” “생략” “생략”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생략” “생략” “생략”

 [주] ①, ②, “생략”

5-7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설치

1. 공정별 설치

“ 현행과 같음 ”

[주]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기계운전조는 작업조건 및 설치물량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 90 -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5-7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설

치

보완

2. 사용장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지  게  차 5톤 대 1

크  레  인 70톤 대 1

용  접  기 15KVA 대 3

[주] ① 본 장비는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조립․설치시, 

일반적 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장비이므로  현장여 건,  작업 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 및 규격을  별도  계상 할 수  있다 .

2. 사용장비

“ 현행과 같음 ”

[주] ① 본 장비는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조립․설치에  

대한 기 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 건 및 작 업조건 

등에 따 라 필 요한 장 비를 선택하 여 적용 할 수  있으며 ,  본 장

비 이 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 을 경 우 별 도 계 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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